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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한국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수와 요양보호사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021
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26,547개; 2020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25,383개, 2020년 요양보호자 수: 450,970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

지자들도 2008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1,786,000명에 이를 정

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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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ith which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participated in the targeted base areas of each city 

and province nationwide were distributed directly and 52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506 responses were analyzed. Surveys, 

on-site field visi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conditions.

Result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firstly and mostly enumerated their risk factors for ill-health when lifting or moving elderly 

recipients directly by hand (69.9%), followed by increased physical workload with old beds, tools, and facilities (42.3%) in the 

workplaces, shortage of manpower (32%), and source of infection (30%).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considered improving low-wage structures, ergonomic improvements to solve excessive physical 

loads, and increasing various bonus payments as well as implementing the salary system, positive social awareness, and increasing 

resting time. Of 506 responses, 92.3% repli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to expand 

public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low-wage structure of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automa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ools to eliminate excessive physical loads (beneficiary elderly lifting), and reduction of night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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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로 직무스트레스[1], 감정노동[2-5], 소진[2,4-8], 육체적 하

중[9,10],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9,10], 산업재해

[1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서 돌봐야 할 사

람 수의 증대, 업무 하중의 증대, 낮은 업무 만족도, 임금, 감정노동, 소
진, 직무스트레스들을 보고하고 있다[11-16].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노동조건에 대한 제도적인 문

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Jegal [17]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민영화

된 요양기관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 즉 “한국의 노인장기요

양제도는 개인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구

조”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Oh [18]는 요양보호사 일자

리는 ‘저임금 · 저생산성 일자리’임을 밝혔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이나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수준의 개선, 안정적 고

용방향 모색, 공공기관에 의한 요양기관 설립 확충, 노동환경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요구

도조사를 통하여 열악한 노동환경 · 노동조건, 건강장해 양상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노동조건, 건

강장해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들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도 중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에 시작되고 요양

보호사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용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째가 되는

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틀 

속에 포괄되지도 못하고 있다[9,10].
그러므로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노인 수급자 

가정방문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

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 노동조건, 건강장해 양상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 요양보호사의 건

강장해 위험요인들, 한국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기

관(시설이나 재가) 시설 개선 요구도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를 파악

하는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집단

설문조사 대상 집단은 (2017년 현재) 전국의 약 30만 명의 피고용 

요양보호사의 약 3%에 해당하는 1,000명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 집단은 한국 

요양보호사로, 전국 각 시 · 도의 거점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천
안, 아산, 인천, 춘천, 원주 등)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연구팀이 108개
의 장기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과 방문요양서비

스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약 600부를 배포하였

고, 직접 기입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서 설문의 내용을 파악했다. 이
렇게 해서 총 525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50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

석(SAS 통계프로그램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했다.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심의 승인을 받았고(승인번호: KWNUIRB-2018-11-006-003),  수
집된 자료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로 대상자의 익

명성 및 기 성이 보장되는 연구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 요양보호사의 건강장해 위험요인들, 한국 요양

보호사들이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나 재가)에 시설 개

선 요구도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를 파악하기위해서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장해 위험요인들; (2)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열거한 도구나 기구들; (3)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에서 현재 있는 시설이나 도구들과 현

재 없으나 필요한 시설이나 도구들; (4) 요양보호사들이 볼 때, 노인장

기요양기관(시설, 재가)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점; (5)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발전방향(국가 차원의 공공화 확대방안, 민간 중심의 경쟁강

화 방안, 기타 중 택일).

결  과

1.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인 특징

이번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전체 506명이었고, 시설(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24명, 재가(방문요양,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 방문목욕과 재가노인지원) 165명이었다. 이 연구에 참

여한 요양보호사는 전부 여성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55 59세가 38.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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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22.6%), 50 54세(19.0%)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50세 이상

이 85.7%, 55세 이상이 66.7%, 60세 이상이 28.1%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이 업무를 시작한 연도는 2015 2017년 48%, 2010  

2014년 30.3%였다. 지난 10여 년간 요양보호사제도가 정착하면서 요

양보호사의 숫자가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서 직장을 옮긴 횟수는 1회 48.7%, 2회 26.7%로 주로 

1 2회 정도 직장을 옮기고 있으며, 3 4번 이상 직장을 옮긴 요양보호

사들도 26.7%나 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순환)이 짧은 기간에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요양보호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8시간(표

준편차=3.0시간), 시설의 경우 9시간(표준편차=2.4시간), 재가의 경

우 5시간(표준편차=2.7시간)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6 9
시간인 경우가 60.9%이지만, 9 12시간이 7.5%, 12시간 이상도 4.3%
를 차지하여 장시간 노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과 재가를 합친 전

체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의 경우, 재가의 하루 근무시간이 하루에 6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의 평균값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대근무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2교대 42.6%, 3교대 30%, 야간

고정 2.3%, 하루 24시간 근무 8.8%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의 81.7%가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요양

보호사들이 2교대, 3교대뿐 아니라 야간고정,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

고 있다는 의미는 제조업이나 병원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여성의 

야간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야간고정담당 요

양보호사들과 하루 24시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

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징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이 속한 기관은 민간기관이 

50.3%, 비영리법인 36.0%, 영리법인 12.3%였다. 요양보호사들이 속

한 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영화된 기관이 98.6%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 수, 즉 수급자 수는 전체 평균 52명(표준편차

=23.5명)이었다. 기관의 수급자 수가 31 50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다. 기관의 요양보호사 수는 전체 평균 26명(표준

편차=15.6명)이었다. 기관의 요양보호사 수가 31 40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다.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돌보는 수급자 수는 전체 평균 10명

(표준편차=10.5명), 시설 13명(표준편차=9.2명), 재가 4명(표준편차

=9.4명)이었다. 하루에 돌보는 수급자 수가 평균 10명(표준편차=10.5
명)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수 대 요양보호자 

Characteristic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Age (yr)
<45 19 (3.8) 11 (3.5) 7 (4.2)
45 49 52 (10.5) 28 (8.9) 24 (14.6)
50 54 94 (19.0) 61 (19.3) 32 (19.4)
55 59 191 (38.6) 131 (41.5) 56 (33.9)
60 64 112 (22.6) 76 (24.1) 30 (18.2)
≥65 27 (5.5) 9 (2.9) 16 (9.7)

Marital status
Non-married 10 (2.1) 8 (2.6) 2 (1.3)
Married 399 (82.6) 263 (84.6) 124 (78.5)
Divorce 23 (4.8) 12 (3.9) 11 (7.0)
Separation 8 (1.7) 1 (0.3) 7 (4.4)
Bereavement 42 (8.7) 26 (8.4) 14 (8.9)

Family relationship
A single-person household 34 (8.5) 25 (9.5) 8 (6.4)
Have a spouse 362 (91.0) 237 (90.5) 116 (92.1)

No. of children
1 88 (22.5) 48 (19.8) 37 (27.0)
2 251 (64.0) 163 (67.1) 81 (59.1)
≥3 53 (13.5) 32 (13.2) 19 (13.9)

No. of dependent
1 24 (77.4) 13 (76.5) 9 (75.0)
≥2 7 (22.6) 4 (23.5) 3 (25.0)

Final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 (3.7) 8 (2.6) 9 (5.7)
Middle school 99 (20.6) 71 (23.0) 22 (13.8)
High school 290 (60.3) 181 (58.6) 105 (66.0)
Undergraduate or more 74 (15.4) 49 (15.9) 23 (14.5)

Position
Manager 18 (3.8) 14 (4.6) 4 (2.6)
Under manager 455 (96.2) 290 (95.4) 151 (97.4)

Starting year
1997 2004 15 (3.0) 9 (2.9) 5 (3.0)
2005 2010 93 (18.7) 60 (18.9) 28 (17.0)
2010 2014 151 (30.3) 98 (30.9) 47 (28.5)
2015 2017 239 (48.0) 150 (47.3) 85 (51.5)

No. of job transfers
≤1 191 (42.4) 114 (39.7) 73 (48.7)
2 139 (30.9) 93 (32.4) 40 (26.7)
3 76 (16.9) 55 (19.2) 18 (12.0)
≥4 44 (9.8) 25 (8.7) 19 (12.7)

Daily working hours (hr) 8±3.0 9±2.4 5±2.7
1 3 58 (12.4) 0 54 (35.1)
3 6 69 (14.8) 5 (1.7) 60 (39.0)
6 9 284 (60.9) 239 (80.8) 38 (24.7)
9 12 35 (7.5) 34 (11.5) 0
≥12 20 (4.3) 18 (6.1) 2 (1.3)

Shift including night work
No 171 (41.5) 29 (11.0) 136 (98.6)
2 Shifts 118 (28.6) 112 (42.6) 1 (0.7)
3 Shifts 79 (19.2) 79 (30.0) 0
Night work-fixed 6 (1.5) 6 (2.3) 0
24 Hours’ work per day 23 (5.6) 23 (8.8) 0
Others 15 (3.6) 14 (5.3) 1 (0.7)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workers in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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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1인 경우는 법적인 규정에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요양보

호사 1인이 10명 이상 되는 수급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돌보는 수급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전체 60.5%(시설 86.2%, 재가 16.5%)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법적인 

기준인 1인당 3명(시설)이나 2명(재가)에 비해 훨씬 많은 수급자를 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평균 153만 원(표

준편차=13.1만 원), 재가의 경우 평균 88만 원(표준편차=38.6만 원)이
었다. 시설과 재가 모두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임금이며, 재가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계약형태는 69.5%가 정규직 계약이었고, 30.3%
가 비정규직 계약이었다(Table 2).

3.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장소(시설/재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수급

자 노인을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에 들고 내릴 때, 체위 변경을 할 때라

고 응답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침대, 도구, 시설 

등 작업장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답한 경우가 42.3%, 업무량 

증가 대비 적은 인력이라고 답한 경우가 32.0%, 감염원이라고 답한 경

우가 30.0% 순이었다(Table 3).

4. 한국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나 

재가)에서 필요한 도구나 시설들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나 재가)에서 필

요한 도구나 시설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54.9%), 보행기(52.8%), 

목욕의자(51.2%), 수동침대(30.6%), 전동침대(30.2%), 수동목욕침대

(25.3%) 순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인요양시

설이나 재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열거한 도구나 기구들은 전체 인원

에서 볼 때 허리보호구(506명 중 19.2%), 전동목욕침대(18.0%), 무릎

보호구(16.8%), 손목보호구(16.6%),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쓰

는 보조도구(16.6%)였다. 시설의 경우 현재 필요한 것은 전동목욕침

대(높이 조절되는 것), 허리보호구, (수급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

동할 때 쓰는 보조도구, 손목보호구, 무릎보호구, (수급자를) 온돌방 

바닥에서 일으켜 세울 때 쓰는 보조도구, 안전화(미끄럼방지 신발), 
전동침대(자동으로 높이조절) 등이다. 재가의 경우 현재 필요한 것은 

허리보호구, 무릎보호구, (수급자를) 온돌방 바닥에서 일으켜 세울 때 

쓰는 보조도구, 손목보호구, 전동목욕침대(높이 조절됨), 휠체어, (수

Characteristic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Corporation (profit/non-profit) and private 
institutions

Non-profit 178 (36.0) 129 (39.9) 47 (29.4)

Profit 61 (12.3) 35 (10.8) 26 (16.3)

Private 249 (50.3) 152 (47.1) 87 (54.4)

Others 7 (1.4) 7 (2.2) 0

No. of service users (beneficiary) 52±28.5 54±26.9 46±30.8

1 10 people 41 (8.5) 24 (7.6) 17 (11.3)

11 30 people 95 (19.8) 58 (18.4) 37 (24.7)

31 50 people 134 (27.9) 83 (26.3) 43 (28.7)

51 80 people 116 (24.1) 77 (24.4) 38 (25.3)

≥81 people 95 (19.8) 74 (23.4) 15 (10.0)

No. of caregivers 26±15.6 22±11.5 31±20.1

1 10 people 91 (19.0) 56 (18.3) 35 (22.2)

11 20 people 106 (22.1) 87 (28.4) 19 (12.0)

21 30 people 109 (22.8) 85 (27.8) 24 (15.2)

31 40 people 133 (27.8) 73 (23.9) 48 (30.4)

≥41 people 40 (8.4) 5 (1.6) 32 (20.3)

No. of day care service users (beneficiary) 10±10.5 13±9.2 4±9.4

1 5 people 172 (39.5) 37 (13.8) 126 (83.4)

6 10 people 137 (31.5) 117 (43.5) 15 (9.9)

11 20 people 72 (16.6) 67 (24.9) 5 (3.3)

≥21 people 54 (12.4) 48 (17.8) 5 (3.3)

Starting year at current organization

2001 2009 47 (9.5) 31 (9.8) 14 (8.6)

2010 2014 112 (22.6) 70 (22.1) 37 (22.9)

2015 2016 149 (30.1) 88 (27.8) 55 (34.0)

2017 187 (37.8) 128 (40.4) 56 (34.6)

Average wage of month (average in 12 
months)

129±40.4 153±13.1 88±38.6

<0.5 millions won 20 (4.5) 0 18 (12.0)

0.5 0.99 millions won 75 (17.0) 2 (0.7) 67 (44.7)

1 1.39 millions won 61 (13.8) 15 (5.4) 46 (30.7)

1.4 1.49 millions won 73 (16.6) 65 (23.5) 7 (4.7)

1.5 1.59 millions won 120 (27.2) 114 (41.2) 6 (4.0)

1.6 1.69 millions won 61 (13.8) 55 (19.9) 1 (0.7)

≥1.7 millions won 31 (7.0) 26 (9.4) 5 (3.3)

Employment contract type

Permanent 308 (69.5) 258 (88.4) 49 (34.5)

Non-permanent 134 (30.3) 34 (11.6) 92 (64.8)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acilities/home) where care worker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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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쓰는 보조도구, (수급자 

노인을) 복도에서 이동시킬 때 쓰는 보조도구 등이다(Table 4).

5.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요양보호사들이 볼 때,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임금 구조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응답하였다(506명 중 

53.0%). 그다음으로 육체적 하중의 과다(수급자 노인 들기)로 인한 인

간공학적 개선(38.5%), 각종 상여금 지급(29.2%), 낮은 사회적 인지도

(27.7%), 호봉제 실시(23.9%), 부족한 휴식시간(23.5%) 순이었다. 노
인요양시설의 경우, 저임금 구조, 육체적 하중의 과다(어르신 들기)로 

인한 인간공학적 개선, 각종 상여금 지급, 낮게 책정된 야간근로수당, 
부족한 휴식시간, 호봉제, 인력 부족, 낮은 사회적 인지도 등이었다. 

Risk factor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Visiting care 
workers

When handling elderly recipients, such as lifting them by hand, lifting them in wheelchairs, changing their position, 
etc.

349 (69.0) 246 (75.9) 92 (55.8)

Ergonomic hazards in the workplace, such as beds (low height, manual), tools (manual bath beds), facilities, etc 214 (42.3) 171 (52.8) 38 (23.0)

Contractual relationships (inequal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such as part-time 
and non-regular workers)

55 (10.9) 24 (7.4) 30 (18.2)

Types of shift work including night shift (shift work, night work, weekend work, etc.) 108 (21.3) 103 (31.8) 4 (2.4)
Working hours (long term working hours) 91 (18.0) 73 (22.5) 16 (9.7)
Fewer people compared to increased workload (time pressure, intense labor, fewer people) 162 (32.0) 109 (33.6) 50 (30.3)
Violence, sexual harassment, etc. at work (facilities or homes) 107 (21.1) 65 (20.1) 39 (23.6)
Exposure to chemicals/hazardous substances including cleaning agents and disinfectants 54 (10.7) 31 (9.6) 23 (13.9)
Handling of blood and blood products, including handling of needles and other products, and spikes 31 (6.1) 17 (5.2) 13 (7.9)

Sources of infection (bacteria, viruses, etc.) 152 (30.0) 89 (27.5) 60 (36.4)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3. Risk factors that may arise in the workplace (facilities/home) of caregivers

Tools and facilities

The present situation (things that are in the 
present)

Long-term care workers’ needs (the tools and 
facilities that care workers want)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Manual bath bed (height can not be adjusted) 128 (25.3) 119 (36.7) 7 (4.2) 5 (1.0) 4 (1.2) 1 (0.6)
Electric bath bed (height can be adjusted) 68 (13.4) 58 (17.9) 7 (4.2) 91 (18.0) 84 (25.9) 7 (4.2)
Bath chair 259 (51.2) 193 (59.6) 58 (35.2) 9 (1.8) 3 (0.9) 6 (3.6)
Manual bed (manually height adjustment) 155 (30.6) 121 (37.3) 28 (17.0) 3 (0.6) 2 (0.6) 1 (0.6)
Electric bed (automatically height adjustment) 153 (30.2) 128 (39.5) 23 (13.9) 45 (8.9) 41 (12.7) 4 (2.4)
Wheelchair 278 (54.9) 195 (60.2) 75 (45.5) 9 (1.8) 2 (0.6) 7 (4.2)
Walker 267 (52.8) 180 (55.6) 79 (47.9) 6 (1.2) 1 (0.3) 5 (3.0)
An aid used to move from bed to wheelchair 47 (9.3) 43 (13.3) 4 (2.4) 84 (16.6) 77 (23.8) 7 (4.2)
On the floor of the ondol room, an aid used to help someone get up 20 (4.0) 15 (4.6) 4 (2.4) 67 (13.2) 55 (17.0) 12 (7.3)
An aid used to move (a recipient of an elderly person) from a corridor 79 (15.6) 63 (19.4) 13 (7.9) 39 (7.7) 32 (9.9) 7 (4.2)
Safety shoes (anti-slip shoes) 55 (10.9) 20 (6.2) 31 (18.8) 56 (11.1) 50 (15.4) 6 (3.6)
Waist protector 59 (11.7) 41 (12.7) 17 (10.3) 97 (19.2) 81 (25.0) 15 (9.1)
Knee protective gear 42 (8.3) 28 (8.6) 11 (6.7) 85 (16.8) 70 (21.6) 15 (9.1)
Wrist protection 35 (6.9) 27 (8.3) 8 (4.8) 84 (16.6) 73 (22.5) 11 (6.7)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ractice device 63 (12.5) 53 (16.4) 9 (5.5) 29 (5.7) 24 (7.4) 5 (3.0)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4. The tools and facilities needed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facilities or homes) that care work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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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의 경우 저임금 구조, 낮은 사회적 인지도, 육체적 하중의 과

다(어르신 들기)로 인한 인간공학적 개선, 각종 상여금 지급, 업무의 

질 저하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업무 중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저임금 구조 

외에 ‘수급자를 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반면, 재가

센터의 경우에는 저임금 구조 외에 낮은 ‘사회적 인지도’를 먼저 개선

해야 할 점으로 본 점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센터의 다른 점이었다

(Table 5).

6. 요양보호사들이 바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공공화의 

필요

이 설문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차원의 공공화 확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2.3%, 

민간 기업 중심의 경쟁강화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0%이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

우에는 96.3%,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는 86.9%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차원의 공공화 확대로 발전되어

야 한다고 응답했다(Table 6).

고  찰

1. 이 연구의 핵심 결과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를 보면, 한국 요양보호사들에게 근무장소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 수급자 노인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릴 때(69.9%), 침대, 도구, 시설 등 작업장의 육체적 

Variable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Wage
Low-wage structure 268 (53.0) 177 (54.6) 85 (51.5)
the implementation of a pay-per-view system 121 (23.9) 83 (25.6) 35 (21.2)
Paying overtime allowance 70 (13.8) 43 (13.3) 23 (13.9)
Various bonus payments 148 (29.2) 91 (28.1) 50 (30.3)
Workload, manpower
Heavy workload 68 (13.4) 51 (15.7) 16 (9.7)
Manpower shortage 94 (18.6) 81 (25.0) 11 (6.7)
Working hours
Long working hours as a whole 43 (8.5) 36 (11.1) 6 (3.6)
Insufficient break 119 (23.5) 85 (26.2) 32 (19.4)
Night work
long night shift 32 (6.3) 30 (9.3) 1 (0.6)
Lack of holiday days after night shift 37 (7.3) 34 (10.5) 2 (1.2)
Poor rest area on night shift 48 (9.5) 47 (14.5) 1 (0.6)
Low-established night shift allowance 102 (20.2) 91 (28.1) 6 (3.6)
Ergonomic improvement
Excessive physical load (adult lifting, etc.) 195 (38.5) 133 (41.0) 57 (34.5)
ergonomic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facilities, and tools 97 (19.2) 64 (19.8) 32 (19.4)
Contractual relationship
Unequal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such as part-time 

and non-regular workers
31 (6.1) 11 (3.4) 19 (11.5)

A decline in the quality of education 22 (4.3) 14 (4.3) 8 (4.8)
Relationship
Decrease in self-esteem due to a decrease in the quality 85 (16.8) 34 (10.5) 47 (28.5)
Inhumane treatment at work 73 (14.4) 29 (9.0) 40 (24.2)
Low social profile 140 (27.7) 76 (23.5) 58 (35.2)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5. In the eyes of long-term care workers, priority improvements, which should be mad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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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증가요인(42.3%), 인력 부족 (32%), 감염원(30%)의 순이었다. 한
국 요양보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저임금 구조, 
육체적 하중의 과다(어르신 들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 
각종 보너스 지급, 낮은 사회적 인지도, 호봉제 시행, 부족한 휴식시간 

순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은 92.3%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

가 차원의 공공화 확대로 발전되어야 제안하고 있다.

2. 이 연구와 이전 연구의 비교

이 연구에서 한국 요양보호사들에게 근무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 수급자 노인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는 

문제와 침대, 도구, 시설 등 육체적 하중 증가요인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한국 요양보호사들에게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도 육체적 하

중의 과다(어르신 들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을 요구하

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육체적 하중 문제는 수급자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문제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명의 

노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인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2인 이상이 들어 올리는 기구를 사용해서 들도록 법으로 규

정해놓고 있다[19-21]. 일본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를 들

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요양보호사 1인이 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

며, 2인 이상이 들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년째 여성 요양보호사가 

노인 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데도 이에 관한 법이나 

규정이 전혀 없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임행정규칙(고용노동

부 고시, 2017. 7. 24. 시행)에서 “직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위

험이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중에는 “하루 10회 이상 25 kg 이
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은 

25 kg 이상이 아니라, 50 kg 이상의 인체를 하루에 10회 이상 들어 올리

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위임행정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요양보호

사들이 수급자 노인을 들어 올리는 문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작업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빨

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급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Lee 등[9]은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이동작업과 체위 

변경작업에서 육체적 하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Lee 등[9]
은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방안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산

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의무항목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 노인요

양시설 개선, 영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도입을 통

한 예방관리를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여러 국가나 연구자들은 장기노인요양기관의 노동자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기 위한 기계화, 도구화, 자동화의 도입에 대해 많

은 제안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저하게 “노인을 들어 올리는 규정(manual han-

dling)”을 안전규정에 따라 지키고 있다[10]. 요양보호사 1명이 1명의 

노인을 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적어

도 요양보호사 2명이 노인 1명을 들어 올리게 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 올릴 때도 보조도구를 반드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손
으로 중량물 드는 작업(manual handling of loads)” 지침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22]. 이 법안에서는 ‘노동자의 의무’로 적절한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여 하중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
EU Commission이 발간한 “health and safety”에서는 근골격계 질

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3]. EU 지침 

“directive 89/656”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의무도 적시하

고 있다[24,25]. 특히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서비

스를 제공할 때 실제로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사람을 손으로 직

접 들어 올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 요양

보호사들을 위한 국가적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26]. 영국에

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설명서를 만들고 법적으로 지키도록 관리 · 감독하고 있다는 것

이다. 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공개한 “manual handling” 자

Variable Total Long-term care facilities workers Visiting care workers
The expansion of public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394 (92.3) 258 (96.3) 126 (86.9)
Strengthen competition centered on private enterprises 30 (7.0) 9 (3.4) 17 (11.7)
Others 3 (0.7) 1 (0.4) 2 (1.4)
Total 506 (100.0) 324 (100.0) 165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by nursing care workers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375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개선방안  손미나 외

보건행정학회지 2022;32(4):368-379

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한 노력

으로 설명서를 개발하고, 보조기구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21].
 영국의 Health and Safety Executive 홈페이지에서는 전 산업에 걸

쳐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 재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규정, 위험평

가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20,21]. 제공하는 위험평가 서식 가운데에

는 수작업 평가표(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s), 반복 업무 위

험도 평가기구(assessment of repetitive tasks tool), 고 당기는 업무 

위험도 평가기구(risk assessment of pushing and pulling tool)가 있다. 
또한 업무상 상지장애(upper limb disorder)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20,21].
미국에서도 요양원(nursing homes) 돌봄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

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27].
그러나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

에 대한 육체적 하중에 대해서 노동자가 돌봐야 할 사람을 직접 손으

로 들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외에 더 근본적인 대

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향후 돌봄서비스의 시설, 장
비, 도구 등의 자동화 및 도구 이용의 증대로 요양보호사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 요양보호사들은 인력 부족(32%)의 문제를 매우 큰 문

제로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해서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을 증대시키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와도 접하다. 
이 연구팀이 보기에,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

들에게 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행위별 수가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인원수(수급자 1인당 요양보호사 2.5명)를 책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책정이 된 것일 뿐 현실에서는 수급자의 

중등도, 치매 정도,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추가적인 돌

봄서비스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

는 것이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요양보호사의 의견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력공급은 과잉되어 

있으나[17],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 부족 문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 한국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장소의 위험요인으로 감염원

(30%)을 들었다. 요양보호사들이 감염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러한 우려는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co-
ronavirus disease 2019) 대유행에서도 나타났다[28,29].

Son 등[28]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실태와 과제

를 연구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3,595개소 중 

46개소(1.3%)에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205개소 중 13개소(6.3%)에

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수는 185명(종사자 65명, 입소자 120명)이었다고 보고했다. Kim과 

Han [29]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두려

움, 사회에 대한 서운함,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미한 우울감 등을 경험

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감염 및 전염을 예

방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제안한 문제 외에도, 이 연구는 한국 요양

보호사들의 야간노동이 큰 문제라고 보고한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대기시간을 야간노동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

정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장기요양시설이 2교대, 3교
대, 24시간 교대제, 또는 영구 야간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시간대인 오후 10시 오전 4시 

사이에 5 6시간씩 “휴식시간”이라고 쉬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야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계산에서도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

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신
설 2012. 2. 1.)”고 되어 있어 이 야간근무 시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야간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 대기시간을 “사용자가 급한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소 

등에서의 대기를 명하고, 당일 그 시간의 자유 이용이 노동자에게 보

장되지 않는 경우,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정의해놓고, 이 대기시간

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주고 있다[30-32].
영국에서도 NHS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요양보호

사(healthcare assistant)들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수반되는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3-35]. 개선방안으로 

NHS는 healthcare assistant들에게 교대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방법, 연속으로 장기근무를 서지 않도록 하는 방

법, 최소 휴식일수 보장,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직원들의 질병 수

준 관리(관찰)와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인력 공급 전략 마련, 
healthcare assistant들이 열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12시간 교대에 대한 실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

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장해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저임금 구조’를 들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와 수당 · 호
봉 등이 없는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증대시켜서 인력 부족을 초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장해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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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18].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첫

째, ‘민간 중심의 민영화 체제’, 둘째, ‘행위별 수가제도’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래,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가 민영화된 사업체들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행위의 주체로 허용하였고(또는 민간기관들에 배분하게 됨에 따라), 
이 민간기관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영리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 사업주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사업주로

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 증심의 장기요양기관들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대

행의 조건으로 받은 장기요양급여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급자

에게 돌아갈 급여비용 부분이나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고용된 직원

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저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일부를 남겨

서 이익을 남기는 영리추구를 하는 것이다.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미 그 여

지를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요양급여의 배분율이다. 장기

요양급여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할 배분율이 매우 낮은데, 이 인

건비 책정 비율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얼마가 관리비나 운영비에 들어가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

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문제만 보더라도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가 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총액 중에서 몇 %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인 규정이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인건비 비율은 장기요양기관마다 다른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17
년 현재 장기요양급여총액의 59.6%, 재가센터 방문요양의 경우 

86.4%이고, 나머지는 40.4%, 13.6%는 시설 기관과 재가센터에서 운

영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양보호사들

의 저임금 구조는 2008년에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 자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가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의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한 직원들이므로 이 

행위별 수가제에서 낮은 수가제는 사업주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임

금을 낮추게 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고, 낮은 수가제의 문제가 민간 

장기요양기관 사업주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로 전가되어 낮은 임금

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요양보호사의 하루 동

안의 노동력 유지비로 지급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행한 일부 

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만 임금이 책정된다면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일

한 것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문제는 요양

보호사들의 노동력을 유지할 비용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일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라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

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왜곡되

어서 저평가되고 있다. 그 자체가 저평가된 임금제도이다.
Jegal [17]은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설립될 때, 이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과잉공급된 기관으로 인해, 과잉공급된 요양보

호사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이 유지되는 정책

이고, 과잉공급된 돌봄서비스 노동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임금을 낮

추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Jegal [17]은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제도는 개인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구

조라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공급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가 시

급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이 과잉공급된 기관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민영화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사회 공공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는 총수가액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배분될 임금 부분을 명확하게 하

고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노동력 유지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첫째,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위험요인

을 줄이기 위한 육체적 하중의 과다(수급자 노인 들기)를 해결하기 위

한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육체적 하중, 특
히 수급자 노인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고 내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제안했듯이 요양보호사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기 위한 시설, 도구, 장비 등을 자동화, 반자동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는 저임금 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사회보험 재원으로 마련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재원을 

분배 차원에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같이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

에서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 기관들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이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요양보호사에게로 임금이 

전달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기관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고용되는 노동인력을 관리하는 제도는 마

치 제조업의 하청제도와도 비숫한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

어야 할 임금 부분이 민간기관의 매개고리를 통해 줄어들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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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

는 근본적으로는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 공공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총수가액에서 요양보호

사들에게 배분될 임금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노동력 유지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각 시군구 등 거점 지역에 그 지역의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거점지

역 단위의 공공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과 같이 민영화된 소규모 영세기관들로 구성된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시설로는 그 영세성을 면할 수도 없으며, 시설과 장비의 자동

화도 어렵고, 무엇보다 노동인력이 협업과 분업을 통해 가져올 노동

의 효율을 획득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소규모 영세기관들에서 고

용된 요양보호사들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수공업 업무의 비효

율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만성 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

므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시도와 시군구의 거점지역에 공공화된 대규

모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세운다면, 시설 자동화를 통해 요양보호사들

의 육체적 하중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노동인력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당 담당해야 할 수급자 

노인의 수를 줄여야 하며, 특히 노인성 치매 환자 등 돌보기 어려운 환

자들을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 저임금 구조 개선, 인력 증대, 육체적 하중의 과다(수급자 노인 

들기)를 없애는 시설, 장비, 도구의 자동화 및 개선, 야간노동 감소 등

을 제안한다.

4.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의 한계는 이 연구에서 한국 요양보호사의 설문조사를 실시

할 때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다. 두 번째, 
이 연구는 단면조사 식으로 단기간 관찰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장기

간 추적조사를 실행하지는 못한 점이다.
향후 이 연구의 발전 방향은 대규모 집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구

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간 관찰연구를 통해 위험분석과 요구도조

사를 시행하고, 질적인 심층면담조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요양보호사들에게 건강장해 위험요인들은 수급자 

노인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릴 때와 침대, 도구, 시설 등

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육체적 하중, 인력 부족, 감염원의 순이었다. 
한국 요양보호사들이 제안하는 개선점은 저임금 구조, 육체적 하중

의 과다(수급자 노인 들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 각종 

보너스 지급, 낮은 사회적 인지도, 호봉제 실시, 부족한 휴식시간 순이

었다. 요양보호사들은 92.3%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차

원의 공공화 확대로 발전되어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요양

보호사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임금 구조 개선, 인력 증

대, 육체적 하중의 과다(수급자 노인 들기)를 없애는 시설, 장비, 도구

의 자동화 및 개선, 야간노동 감소 등을 제안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

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

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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